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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자가 대리인인 경우 AGENT, 모든 출원인을 위하여 특별히 선임한 일반대표자인 경우

COMMON REPRESENTATIVE에 표시하고, 각 경우에 따라 체크박스에도 체크표시를 하면 됩니다.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조약 제1 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조약 제3 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모두 고려되기를 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B o x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 ox No. Ⅲ : AGENT OR COM MON REPRES E N TAT I V E는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출원인은 B ox No. Ⅳ : Stat ement Conc erning Amen d ment s중 수개의 che ck - b ox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Question

Answer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 ox No. Ⅴ : Ele ct ion of Stat e s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국제예비심사청구 시에도 자동선택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구속되고 지정이 이루어진 모

든 국가의 선택을 구성하므로 2 0 0 4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서식에서는 별도 기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Question

Answer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 ox No. Ⅵ : Che ck List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까?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단,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 코너는국제예비심사기관이 체크하는 코너로서 출원

인이 별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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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

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출원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 이 때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날 현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기

재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증명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실제 수리

한 날에 조약 제3 1조 (2) (a)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상의 기재를 정정합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되거나 국제예비심사

청구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Question

Answer

● 조약 제3 4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1 9

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 부분만 가능함) 

●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서 보정할 수 없으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

성합니다. 

조약 제3 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Question

Answer

● 그렇습니다.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는 조약 제1 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달리 조약 제3 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3 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Question

Answer

●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서 보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

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3 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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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 PCT 국제단계 보정에는 PCT 제1 9조 보정과 PCT 제3 4조 보정이 있습니다. 제1 9조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한 출원

인이 청구범위에 한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고, 제3 4조 보정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에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에 대해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그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보정된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

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 보정서에는 보정으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것과 달라지는 모든 페이지에 대한 대체 용지를 제출해야 하고 대체용지와 대체되는

용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나 서한은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

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언어로, 국제공개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보정(보완,정정신청)서(별지 제3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

에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예비심사료(preliminary examination fee)”와“취급료(handling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급료는 PCT 조약규칙에 의하여 200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져있고, 예비심사료는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국제사무국간의 협정

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국제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료가 2 2 5 , 0 0 0원이고 취급료는

1 4 7 , 0 0 0원입니다.(2007. 7월 현재) 

●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인 조사료는 수리관청에 납부하지만,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납

부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납부된 수수료 중 취급료는 국제사무국에 송금합니다.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서 당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국제예비심사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Question

Answer

● 예비심사료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

비심사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 반환되며, 취급료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

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반환됩니다.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